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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구역명 위  치
면 적( )㎡

비 고
기정 변경 변경후

기정
수송 도시정비형

재개발구역

종로구 수송동 

번지 146-2

일대

72,979.8 - 72,979.8

서울시 고시

제 호2010-485

(10.12.30.)

구분 구역명 위  치
시행면적

( )㎡

면 적( )㎡
비 고

획지 정비기반시설

기정

수송 도시정비형

재개발구역 

지구1-2

종로구 수송동

번지 146-12

일대

4,072.8 3,612.2 460.6 -

주 추가 기반시설 부담 토지토지환산면적 은 중학천 물길조성 공공시설 설치제공 부담으로 ) ( 233.5 )㎡

하며 정비기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, 

구 분
면 적( )㎡

비 율(%) 비 고
기 정 변 경 변 경 후

계 3,612.2 증) 460.6 4.072.8 100.0 -

일반상업지역 3,612.2 증) 460.6 4.072.8 100.0 -

    

구 분 명 칭
면 적( )㎡

비 율(%) 비 고
기 정 변 경 변경후

합     계 4,072.8 - 4,072.8 100.0 -

공공시

설 등

소 계 460.6 - 460.6 11.3 -

정비기반시설 도 로 460.6 - 460.6 11.3 -

획 지 
소 계 3,612.2 - 3,612.2 88.7 -

대 지 3,612.2 - 3,612.2 88.7 -

주 추가 기반시설 부담 토지환산면적 은 중학천 물길조성 공공시설 설치제공 부담으로 하며) ( 233.5 ) , ㎡

정비기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



구분

규  모 

기능
사용

형태

연장

(m)
기점 종점

주요

경과지

최  초

결정일
비고

등급 류별 번호
폭원

(m)

기정 중로 1 175 20~23
집산
도로

일반
도로

2,800
세종로
82-14

충신동
27-64

-
서고시제 호39
(1978.02.10.)

기정 중로 1 1 20
집산
도로

일반
도로

183
수송동
116-7

수송동
146-2

-
내무부고시 
제 호449

(1958.11.03.)
-

기정 중로 1 - 20 - -
-

(92.0)
청진동 중학동 -

내무부고시 
제 호449

(1958.11.03.)
-

변경 중로 1 -
10.8~
20.0

- -
-

(92.0)
청진동 중학동 -

내무부고시 
제 호449

(1958.11.03.)
-

구분 지구명

시행

면적

( )㎡

대지

면적

( )㎡

정비기반

시설

제공면적

( )㎡

계획기반

시설 내 

기존 

공공용지(

)㎡

대지내 

폐지 

국공유지

( )㎡

중학천

물길조성

환산부지

( )㎡

순부담

면적

( )㎡

순

부담율1)

(%)

비고

기정

수송 
도시정비형
재개발구역 

지구1-2

4,072.8 3,612.2 460.6 - - 233.5 694.1 16.1 -

주 순부담률 정비기반시설면적 중학천 물길조성 환산부지 기존국공유지) = [( + ) - ] ÷ 

시행지구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 중학천 물길조성 환산부지 기존국공유지[ ( + + ) - ]

주 중학천 물길조성비용 토지환산면적 약 억원 은 시행지구 면적에서 제외하되 순부담률 ) 233.5 ( 144 )㎡

산정에 포함



구 분 지 번 대장면적( )㎡ 편입면적( )㎡ 비 고

계 460.6 460.6 -

도 로

청진동 44-2 131.8 131.8 디엘 주식회사 토지부담

수송동 51-10 128.3 128.3 디엘 주식회사 토지부담

수송동 59-7 24.3 24.3 디엘 주식회사 토지부담

수송동 59-1 35.4 35.4 디엘 주식회사 토지부담

수송동 58-3 79.9 79.9 디엘 주식회사 토지부담

수송동 51-11 40.1 40.1 디엘 주식회사 토지부담

수송동 55 20.8 20.8 디엘 주식회사 토지부담

추가부담 토지환산면적 약 233.5 ( 1㎡◦ 44억원)

  ⇒ 중학천 물길조성 공공시설 설치제공 부담

단계 조성 공사비 억원 기준 산출1 340m 82.3※ 

사업비 부담금액 산정※ 

획지내 편입필지 공시지가의 배 적용  - 2

기준(25.01 )

   ⇒ 30,920, 원 000 × 2 × 233.5㎡

  = 14,439,64 원 0,000 (약 144억원)



구

분

지구 구분
가구 또는

획지 구분
위치 주용도

건폐율

(%)

용적률

(%)

높이

(m)

비

고
명칭

면적

( )㎡
명칭

면적

( )㎡

기

정

수송 

도시정비형 

재개발구역

지구 1-2

4,072.8 - 3,612.2

종로구 

수송동 

번지146-12

업무 이하50 이하985 이하90 -

변

경

수송 

도시정비형 

재개발구역

지구 1-2

4,072.8 - 3,612.2

종로구 

수송동 

번지146-12

업무 이하50 이하934 이하86.3 -

건축물의 

용적률 완화에 

관한 계획

기정

용적률 이하 적용: + + = 985% ① ② ③ •

기준용적률  : 600%① 

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: 170% ② 

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완화량

녹지

생태공간

개방형녹지

의무확보기준 

초과설치

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초과 설치 시30% 

의무기준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- 
100%

친환경
전기차

충전소설치

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

법적의무 사항 이상 초과 시1/2
20%

보행가로

활성화

공공보행통로 등

지하보행통로 (

포함)

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30%

안전 방재· 방재 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20%

합 계 - 170%

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: 215% ③ 

구 분 산정 내용

①

기반

시설

부담

 허용용적률 • 가중치 × {(1.3 × × 토지 건축물) + (1.2 x )α α

※ 토지=α 공공시설부지 토지 제공면적 공공시설부지 토지 제공( ) / ( )  후 대지면적
   = 460.6 / 4,306.3 -694.1 ) = 0.1275㎡ ㎡

건축물=※ α 공공시설부지 중학천 환산부지 제공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( ) /  후 대지면적
   = 233.5 / (4,306.3 -694.1 ) = 0.0646㎡ ㎡ ㎡

 = 770% × {(1.3 × 1 × 0.1275) + (1.2 x 0.0646)} =187.31%

②

공개

공지

초과

조성

 허용용적률 • ×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 대지면적 ( / )

 = 770% × {(4,91.11 -361.22 ) / 3,612.2 } = 27.69%㎡ ㎡ ㎡

공개공지 의무면적 대지면적 : ※ × 10%
   = 3,612.2 × 10% = 361.22㎡ ㎡

공개공지 설치면적 : 491.11※ ㎡ 

합 계  187.31% + 27.69% = 215%•



건축물의 

용적률 

완화에 관한 

계획

변경

용적률 : + + = ① ② ③ • 이하 적용934% 

기준용적률  : ① 600%

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: ② 적용152% 

목 표
인센티브 

대상
요 건 완화량

녹지

생태공간

개방형녹지 

확보 시

지구별 개방형녹지 초과 30% 

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- 
60.00%

친환경
신재생 

에너지

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이상 추가 설치 시15% 

신재생에너지(  중 재생열 비율 이상 도입 시10% )
20.00%

보행가로

활성화

공공보행통로 

등 지하보행(

통로 포함)

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30.00%

안전

방재·

방재 

관련시설
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20.00%

공익시설
저층부 

개방공간

지상부 개방형녹지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저층부

최소 층 특정시간대 완전 개방 시( 1 ) 
22.02%

합 계
152.02%

적용(152% )

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: ③ 적용182% 

구 분 산정 내용

공공시설 

등 부지 

제공

 허용용적률 • 가중치 × {(1.3 × × 토지 건축물 현금) + (1.2 x ) + (1.0 x )}α α α

※ 토지 공공시설부지 토지 제공면적 공공시설부지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= ( ) / ( ) α

   = 460.6 / 4,306.3 -694.1 ) = 0.1275㎡ ㎡

건축물=※ α 공공시설부지 중학천 환산부지 제공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( ) / 

대지면적

   = 233.5 / (4,306.3 -694.1 ) = 0.0646㎡ ㎡ ㎡

  = 752% × {(1.3 × 1 × 0.1275) + (1.2 x 0.0646)} = 182.94%

합 계  • 182.94% 적용(182% )

건축물의

높이 완화에

관한 계획

기정

• 높이  : 이하 적용90.0m  

구 분 산정 내용

기준높이  • 50m

개방형녹

지

확보에

따른 

높이완화

 • 적정건폐율 [{ 50% 기준높이 개방형녹지율× ( + 20m)} / (80% - %)] - 50m

 = {(50% × (50m + 20m)} / (80% - 40.72%)] - 50m = 39.10m

※ 개방형녹지율 개방형녹지 대지면적= (1,471.04 ) / (3,612.2 ) = 40.72%㎡ ㎡

공개공지 

초과제공

에

따른

높이완화

 • 기준높이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대지면적× [{ × (1/2)} / ]

 = 50m × [{129.89 × (1/2)} / 3,612.2 ] = 0.90m㎡ ㎡

공개공지 의무면적 대지면적 : ※ × 10%

   = 3,612.2㎡ × 10% = 361.22㎡

공개공지 초과면적 : 491.11 - 361.22 = 129.89※ ㎡ ㎡ ㎡

합 계  • 50m + 39.10m + 0.90m = 90.0m



건축물의

높이 완화에

관한 계획

변경

높이 : • 이하 적용86.3m 

구 분 산정 내용

기준높이  • 50m

개방형녹지

확보에

따른 

높이완화

 • 적정건폐율 [{ 50% 기준높이 개방형녹지율 기준높이× ( + 20m)} / (80% - %)] - 

 = {(50% × (50m + 20m)} / (80% - 35%)] - 50m = 27.78m

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 에 따른 면적별※ 「 」

개방형 녹지 인정한도 적용 (35%) 

   개방형녹지 면적- : 1,264.27㎡

공공용지 

제공에

따른

높이완화

 기준높이 • 공공시설 등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× ( / )

 = 50m × (694.1 / 4,072.8 ) = 8.52m㎡ ㎡

합 계  50m + 27.78m + 8.52m = 86.3m•

구분 계획 내용 비고

기정

건축한계선 종로 길변 종로 길변 : 5 3m, 1 3m•

층부 벽면한계선 남측변 필로티 기둥 제외1 : 14m ( , )※•

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 에 따라 건축심의 시 변경가능  - ( 2)

변경 건축한계선 종로 길변 종로 길변 : 5 3m, 1 3m•



구분 계획 내용 비고

기정

공개

공지
종로 길변 및 종로 길변 보행결절점 조성 후 유지관리1 5• -

공공

보행

통로

지구와 지구를 연결하는 지하 입체 공공보행통로 조성 후 유지관리1-1 1-3• -

구분 면적 계획 내용 비고

기정

개방형

녹지

1,471.04㎡

획지내 이상 개방형녹지 조성 후 유지관리30%•

조성계획 대상지 서측 동측 공개공지와 남측 : , •

종로구청과 연계되는 녹지 조성

-

변경 1,264.27㎡ -

※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 에 따른 대지면적별 개방형녹지 인정 한도 적용 (35%) 「 」



구 분 교통처리계획 방안

주변가로

및 교차로

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안 기본방향 반영( )「 」 ⦁

차량 진출입은 가급적 이면도로에서 진출입   - 

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교통영향평가 교통물류연구원 개선안 반영, 2021.11 「 」 ⦁

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반영   - 

교통시설 설치계획 반영   - 

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1-2 ( ), 2024.11「 」 ⦁

제시안 반영

사업지 서측 종로 길 중학천 물길 조성계획 안 반영   - 1 ( ) 

진출입

동선

사업지 진출입구 설치 개소 및 운영방안 수립(1 ) ⦁

동측 종로 길 양방 차로 에 접속 지교차로 형성   - 5 ( 3 ) (3 )

경보등 설치   - 

주정차금지지대 설치   - 

사업지 진출입부 회전반경 확보⦁

진입부 진출부    - R=3.0m, R=6.0m

사업지 동측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(B=3.0⦁ 설치m) 

대중교통

보행

⦁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1-3「 」 

지하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반영

 북측 지구 남측 지구 종로구청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 조성 지하 층  - 1-1 , 1-3 ( ) ( 2 )

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고원식 개소 일반 개소( 1 , 1 ))⦁

서울지방국세청 앞 횡단보도 위치 조정⦁

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교통영향평가 교통물류연구원, 2021.11 「 」 ⦁

종로구청 입구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안 제시

사업지내 자전거 보관소설치⦁

개소 대 설치 법정대수의    - 1 , 70 ( 20.2%)

주차시설

관련규정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에 부합하는 계획 주차대수 확보( )⦁

법정주차대수 대: 346⦁

주차수요대수 대 원단위법 년: 283 ( , 2031 )⦁

계획주차대수 대 자주식 : 165 ( 100%)⦁

법정주차의 주차수요의   - 47.69%, 58.10%

장애인 대 법정의   - 11 ( 3.2%)

확장형 대 계획의   - 61 ( 36.97%)

가족배려 대 계획의 확장형   - 17 ( 11.8%, 100.0%)

경형 대 계획의   - 14 ( 9.7%)

전기차 대 계획의   - 9 ( 5.45%)

조업주차 대 포함  - 2

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(PIS) ⦁

주차차단기 설치 지하 층( 3 )⦁

교통안전

및 기타

사업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⦁

차량경고등 지상 개소 지하 개소  - ( 1 9 )

반사경 지하 개소  - ( 14 )

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 - 

사업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⦁

노면표시 개선 속도제한 개소  - ( , 3 )

표지판 설치 개소  - (4 )





구 분 구 역 명 위 치
시행면적

( )㎡

면 적( )㎡
비 고

획 지 정비기반시설

기 정
수송 도시정비형

재개발구역 지구1-2

종로구 수송동

번지 146-12

일대

4,072.8 3,612.2 460.6 -

주) 추가 기반시설 부담 토지환산면적 은 중학천 물길조성 공공시설 설치제공 부담으로 하며 정비기( 233.5 ) , ㎡

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

구 분
면 적( )㎡

비 율(%) 비 고
기 정 변 경 변 경 후

계 3,612.2 증) 460.6 4.072.8 100.0 -

일반상업지역 3,612.2 증) 460.6 4.072.8 100.0 -

구분

규  모 

기능
사용

형태

연장

(m)
기점 종점

주요

경과지

최  초

결정일
비고

등급 류별 번호
폭원

(m)

기정 중로 1 175 20~23
집산
도로

일반
도로

2,800
세종로
82-14

충신동
27-64

-
서고시제 호39
(1978.02.10.)

기정 중로 1 1 20
집산
도로

일반
도로

183
수송동
116-7

수송동
146-2

-
내무부고시 
제 호449

(1958.11.03.)
-

기정 중로 1 - 20 - -
-

(92.0)
청진동 중학동 -

내무부고시 
제 호449

(1958.11.03.)
-

변경 중로 1 -
10.8~
20.0

- -
-

(92.0)
청진동 중학동 -

내무부고시 
제 호449

(1958.11.03.)
-



구 분 지구명 면적( )㎡
획 지 면 적( )㎡

비 고
획지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

기 정

수송 

도시정비형 

재개발구역 

지구1-2

3,612.2 1-2

종로구 

수송동 

번146-12

지

3,612.2 - 3,612.2 -

구 분 지구명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( / / ) 비 고

기정 지구1-2 이하600% / 770% / 985% -

변경 지구1-2 이하600% / 752% / 934% -

목표 요건 완화량 비 고

녹지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초과30% 60.00% -

친환경
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이상 추가 설치 시15% 

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열 비율 이상 도입 시( 10% )
20.00% -

보행가로 

활성화
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30.00% -

안전 방재· 방재 관련시설 설치 시 20.00% -

공익시설 저층부 개방공간 특정시간대 완전 개방 시 22.02% -

합계 152.02% 적용152% 

구분 완화량 비 고

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토지 건축물, 182.94% -

합계 182.94% 적용182% 



구 분 지구명 높이 비 고

기정 지구1-2 이하90m -

변경 지구1-2 이하86.3m -

구분 완화량 비 고

개방형녹지 확보 27.78m -

공공용지 제공 기부채납( ) 8.52m -

합계 36.30m

구 분 계획내용 비 고

기정

건축한계선 종로 길 종로 길변  · : 1 , 5 3m

층부 벽면한계선 남측변 필로티 기둥은  · 1 : 14m (※

벽면에서 제외)

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 에 따라 건축심의 시    - ( 2)

변경가능

-

변경 건축한계선 종로 길 종로 길변  · : 1 , 5 3m -



구 분 계 획 내 용
비 

고

기정

공개공지 종로 길변 및 종로 길변 보행결절점 조성 후 유지관리1 5• -

공공보행통로
지구와 지구를 연결하는 지하 입체 공공보행통로 조성 후1-1 1-3•

유지관리
-

구 분 면적 계 획 내 용
비 

고

기정

개방형녹지

1,471.04㎡ 획지내 이상 개방형녹지 조성 후 유지관리30%•

조성계획 대상지 서측 동측 공개공지와 남측 : , •

종로구청과 연계되는 녹지 조성

-

변경 1,264.27㎡ -

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 에 따른 대지면적별 개방형녹지 인정 한도 적용(35%) ※ 「 」




















